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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� 들어가며

우리나라�저작권법은�저작자의�권리�및�이에�인접하는�권리의�보호와�더불어�저작물의�공정한�

이용�도모와�이를�통한�문화�및�관련�산업의�향상발전에�이바지함을�법의�목적으로�정하고�있다.�

이러한�저작권법의�목적을�달성하기�위해서는�저작권법에서�인정하는�권리들을�보호하는�것도�중

요하지만�이용자들이�저작물�등을�손쉽게�이용할�수�있도록�하는�것�또한�중요하다.�저작물�등의�

이용�자체가�가능하지�않으면�저작권법의�목적�달성은�당연히�가능할�수�없기�때문이다.�

그럼�디지털�시대를�살아가고�있는�지금�저작권법의�보호대상인�저작물�등을�이용하기�위하여�

우리가�사용하고�있는�수단들을�떠올려�보자.�우리는�복사기를�사용하여�책을�복사함으로써�그�

책을�자신이�원하는�시간과�장소에서�읽을�수�있고,�휴대폰,�노트북�등�저장장치가�포함되어�있는�

기기들을�사용하여�파일들을�다운로드�받고,�자유롭게�음악을�듣거나�영상을�시청한다.�이러한�복

사기,�휴대폰,�노트북�등이�없다면�우리는�아예�저작권법의�보호대상인�저작물�등을�이용하는�것�

자체가�가능하지�않다.�

그런데�이러한�복사,�다운로드가�권리자의�허락범위�내에�포함되어�있는�경우라면�아무런�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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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�없겠으나�그렇지�않은�경우라면�복사기,�휴대폰,�노트북�등은�더�이상�저작물의�공정한�이용�

도모�목적으로�쓰이는�것이�아니라�저작권�등�권리�침해에�기여하는�역할을�하게�된다.�물론�그�

중에는�저작권법�제30조에서�정한�사적이용을�위한�복제와�같이�저작재산권이�제한되는�경우도�

있을�것이다.�사적이용을�위한�복제란�이미�공표된�저작물을�영리를�목적으로�하지�아니하고�개인

적으로�이용하거나�가정�및�이에�준하는�한정된�범위�안에서만�이용하는�것을�말하며,�우리�저작권

법은�사적이용을�위한�복제의�경우�저작재산권이�제한되어�저작재산권�침해를�구성하지�않는다고�

보고�있다(저작권법�제30조).

이러한�상황에서�복사기,�휴대폰,�노트북�등을�제조하여�판매하는�주체에게�해당�기기가�저작재

산권이�제한되는�경우를�위해�사용되거나�혹은�저작권�등�저작권법이�보호하는�권리�침해에�어떤�

식으로는�기여하고�있으므로�그에�따른�일정한�책임을�부담해야�한다고�보면�어떨까.

2.� 영국의�스마트�펀드

영국� 엘리자베스� 2세의� 일생을� 담아� 최근� 넷플릭스에서� 큰� 인기를� 얻었던� “더크라운(The�

Crown)”이라는�작품에서�중년의�엘리자베스� 2세를�연기했던�올리비아�콜만(Olivia� Colman)은�

최근�휴대폰을�제조하여�판매하는�주체들로부터�일정한�금액을�징수하여�영국의�창작자들을�보호

하기� 위한� 기금을� 마련해야� 한다고� 주장했다.1)� 이� 기금의� 명칭이� 바로� “스마트� 펀드(Smart�

fund)”이다.�

스마트�펀드는�펀드�자체의�설명에�의하면�창작자,�실연자,�테크�기업들�및�정부의�콜라보레이션

으로서�제안된�것이라고�한다.�스마트�펀드의�홈페이지에서�해당�펀드는�자신이�휴대폰�등을�생산

하는�테크�기업들이�직접�창작자,�실연자들을�지원함으로써�영국�문화의�향상발전을�도모하고자�

만들어진�것이라고�설명하고�있다.2)�구체적으로�해당�펀드는�사람들이�저작물�등에�해당하는�콘

텐츠를�다운로드�받아�저장할�수�있게�해주는�휴대폰,�랩탑,�PC와�같은�기기들�판매금액의�일부

(1~3�퍼센트)를�기금으로�조성하겠다는�것이다.

또한�스마트�펀드는�자신과�유사한�방식의�펀드가�프랑스,�이탈리아,�독일�등�다수의�유럽�국가

와� 미국,� 캐나다,� 일본� 등을� 포함한� 전� 세계� 45개국에� 이미� 존재하며,� 지난� 2018년에만� 9억�

3,000만�파운드(한화로�약�1조�5,000억�원)를�창작자와�실연자들에게�지급한�바�있다고�주장하고�

1)� Maria� Jose,� “Olivia� Colman� is� one� of� the� figures� supporting� Smart� Fund� levy� to� support� creative�
industries”,� Daily� Reuters,� 2021.� 6.� 29,� -� Olivia Colman is one of the figures supporting Smart Fund 

levy to support creative industries - Daily Reuters(2021.� 10.� 6.� 최종방문)
2)� https://thesmartfund.co.uk/� (2021.� 10.� 6.� 최종방문)

https://dailyreuters.com/olivia-colman-is-one-of-the-figures-supporting-smart-fund-levy-to-support-creative-industries/
https://thesmartfund.co.uk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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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.�

앞서�살펴본�바와�같이�휴대폰,�랩탑,�PC와�같은�기기들이�없다면�창작자와�실연자들이�아무리�

창작물을�쏟아�내어도�이용자들은�창작물을�향유할�수�있는�방법이�없고,�그렇다고�하여�창작자나�

실연자들이�휴대폰�등과�같은�기기들을�생산하는�주체들에게�특별한�보상을�해주는�것도�아니다.�

그럼에도�휴대폰�등과�같은�기기들에�의하여�일부�발생하는�저작재산권�제한의�경우�혹은�저작권�

침해의�경우�때문에�기기�생산�주체들에게�일정한�책임을�부담하라는�것이�과연�타당한�것일까.�

우선�저작권�침해의�경우까지는�상정하지�말고�저작권법에�따라�저작재산권이�제한되는�경우만�

놓고�살펴보자.�스마트�펀드�도입이�주장되고�있는�영국은�2014년�7월�29일에�개정된�저작권법

을�같은�해�10월에�시행하기�전까지는�사적이용을�위한�복제를�허용하는�규정�자체를�두고�있지�

않았다.�그러다가�사적이용을�위한�복제를�허용하는�저작권법이�시행되자�어떠한�방식으로든�사적

이용에�대한�보상이�이루어져야�하는�것은�아닌지가�문제�되었다.�이러한�논의의�연장선상에서�

영국의� 음악� 저작권� 단체들인� ‘영국� 작사가·작곡가� 및� 저작자� 아카데미(British� Academy� of�

Songwriters,�Composers�and�Authors,�BASCA)’,� ‘음악인�조합(Musicians’�Union,�MU)’�등은�

영국�산업혁신기술부�장관(Secretary�of�State�for�Business,� Innovation�and�Skills)을�상대로�

영국�고등법원에�정당한�보상이�보장되지�않은�상태에서�사적복제를�허용하는�개정�저작권법은�

권리자들에게�상당한�손해를�야기할�수�있고,�사적�복제의�경우�권리자에게�정당한�보상이�이루어

지는�경우에�한하여�허용될�수�있다는�유럽�저작권�지침의�관련�규정3)에도�반하는�것이라고�주장

하며�해당�저작권법�조항에�대하여�사법심사를�요청하였으며,�이에�대하여�영국�고등법원은�결국�

저작권자에게�적절한�보상이�없는�사적복제�허용�조항은�위법하다는�결론을�내린�바�있다.4)

�

3.� 타�국가의�관련�현황

그럼�다른�국가들은�사적복제와�그에�대한�보상에�대하여�어떻게�정하고�있을까.�미국에서는�

사적복제가�허용되는지�여부�및�그�허용범위에�대하여�공정이용에�기대어�논의가�있어�오다가�

1992년�소위� ‘Audio�Home�Recording� Act(이하� ‘AHRA’)’라고�불리는�연방�저작권법�제10장�

‘Digital�Audio�Recording�Devices�and�Media’가�도입되었고,5)�같은�법�제1008조에서�간접침

해에�대한�침해금지�청구를�금지함6)과�동시에�이러한�장치를�제작하는�주체들에게�복제를�관리할�

3)� Article� 5� 2(b)� of� Directive� 2001/29� of� the� European� Parliament� and� the� Council� of� 22� May� 2001� on�
the� harmonization� of� certain� aspects� of� copyright� and� related� rights� in� the� information� society.

4)� [2015]� EWHC� 1723� (admin)
5)� 17� U.S.C.� 제1001조� 내지� 제1010조
6)� 17� U.S.C.� 제1008조는� “디지털� 오디오� 녹음장치,� 디지털� 오디오� 녹음매체,� 아날로그� 녹음장치,� 또는� 아날로그� 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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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�있는�시스템을�둘�것과�보상금�지급을�조건으로�사적복제를�허용하였다.�다만�AHRA는�사적복

제의�다양한�태양들�중�일부만을�포섭할�수�있는�디지털�오디오의�녹음과�관련된�장치에�한정하여

서만�정하고�있었기�때문에�이로�인하여�해결될�수�있는�사적복제의�범위가�실제의�일부에�불과하

다는�문제를�가지고�있었다.�특히�AHRA의�입법�당시에는�디지털�오디오가�아닌�휴대폰이나�PC를�

이용하여�음악저작물을�이용하는�것을�예견하지�못하였고,�이로�인하여�AHRA는�소수의�장치들에

만�적용되는�매우�제한적인�입법에�머물고�말았다.�그리고�나머지�사적복제는�여전히�공정이용에�

기대어�해결할�수밖에�없는�것이�현재�미국의�상황이다.

위의�미국과�같이�일부라도�사적이용을�허용하고,�그에�대한�보상금을�지급하고�있는�국가는�

유럽�21개국,�캐나다,�일본,�노르웨이,�스위스�등�다수�존재한다.7)�하지만�부과대상에�어떠한�장치

까지�포함시킬�것인지,�과연�보상금은�어떠한�기준으로�산정할�것인지,�보상금을�누구로부터�어떠

한�명목으로�징수하여�누구에게�분배할�것인지,�이러한�사항들에�대하여�어떠한�형태의�법령에�

얼만큼�자세히�규정할�것인지에�대하여는�각�국가마다�다양한�태도를�취하고�있다.�그만큼�각�국가

마다�처한�상황이�다르고,�특히�여러�이해관계자들의�입장이�다르기�때문일�것으로�예상된다.

4.� 나가며

우리나라는�앞서�본�바와�같이�상대적으로�넓은�범위의�사적복제를�허용하는�규정인�저작권법�

제30조를�두고�있지만�아직까지�그에�대한�별도의�보상은�이루어지지�않고�있다.�그러나�디지털�

기기�및�인터넷�기술의�발전에�따라�사적복제는�물론,�디지털�기기�등으로�말미암은�사적복제의�

범위를�벗어난�저작권�침해�역시�간과할�수�있는�수준은�넘어선�것이�아닐까�생각된다.�

사적복제�및�그�보상금,�저작권�침해에�기여하였다고도�볼�수�있는�디지털�기기들에�대하여�다수

의�이해관계자들이�존재하고,�다양한�의견이�나올�수�있다고�생각된다.�우리나라에서는�그러한�의

견들이�좀처럼�좁혀지지�않고�충돌하는�과정에서�현존하는�문제에�대한�대응이�늦어지고�있는�것

도�사실이다.�하지만�이러한�상황일수록�저작권법은�저작물에�대한�권리의�보호와�저작물의�공정

한�이용�모두를�추구하는�법률이고,�그로�인하여�문화�및�관련�산업의�발전을�이룩하고자�하는�

음매체의� 제조,� 수입,� 또는� 배포에� 의하여,� 또는� 디지털� 음악� 녹음물이나� 아날로그� 음악� 녹음물을� 만들기� 위하여�
소비자가� 그러한� 장치� 또는� 매체를� 비상업적으로� 사용함에� 의하여� 저작권이� 침해되었다고� 주장하는� 소송은� 이� 장�
아래에서는� 제기될� 수� 없다(No� action� may� be� brought� under� this� title� alleging� infringement� of�
copyright� based� on� the� manufacture,� importation,� or� distribution� of� a� digital� audio� recording� device,�
a� digital� audio� recording� medium,� an� analog� recording� device,� or� an� analog� recording� medium,� or�
based� on� the� noncommercial� use� by� a� consumer� of� such� a� device� or� medium� for� making� digital�
musical� recordings� or� analog� musical� recordings.)고� 정하고� 있다.

7)� WIPO,� “International� Survey� on� Private� Copying� -� Law� and� Practice� 2016”,� 2017,� 28면� 이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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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임을�잊어서는�안�될�것이다.�충분한�검토가�이루어진�상태에서의�입법은�어쩌면�저작권법의�

목적�달성에�필요한�한�축을�무너뜨리는�결과를�가져올�수도�있기�때문이다.�

이러한�면에서�영국�스마트�펀드가�창작자와�정부,�그리고�테크�기업이�함께�모여서�제안된�것이

라는�점에는�큰�의의가�있다.�스마트�펀드를�포함한�영국사회는�사적복제�입법�및�철회�과정에서�

모든�이해관계자들이�함께�모여�디지털�시대에�맞는�해결책을�찾아야�한다는�교훈을�얻었을�것이

라고�생각한다.�


